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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제 목제 목제 목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853(2015.9.25.)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치료식 영양관리료」 항목이 신설 고시(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160호, '15.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3.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도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강보

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교통사고 환

자(자동차보험)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

나. 그 외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 영양사 인력 산정기준 및 현황통

보 기준은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다.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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